
1.약관명: 주택도시기금내집마련디딤돌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_채권유동

화목적_포함) 

2.시행일: 2024.9.27 

3.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미적용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 6 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약 

③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포함) 

(이하“세대원”)의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임을 확인하며,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취득(이하 

“추가 주택”)하는 경우 정해진 처분기한 내 추가주택을 

처분할 것을 확약합니다. 

 

 

 

 

 

④ 본인은 제6조 및 제7조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과 

관련하여, 귀(행)사의 청구가 있거나 결혼, 재혼, 이혼 등 

배우자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⑤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 

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 

니다. 

제 6 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약 

③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포함)(이하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민법상 미성년 형제·자매(이하 

“미성년 형제·자매”)의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임을 확인하며,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 미성년 형제·자매가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취득(이하 

“추가주택”)하는 경우 정해진 처분기한 내 

추가주택을 처분할 것을 확약합니다. 

④ 본인은 대출을 받은 후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➄ 본인은 제 6 조 및 제 7 조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과 

관련하여, 귀(행)사의 청구가 있거나 결혼, 재혼, 이혼 

등 배우자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디딤돌대출 

기금중복 대출 

위반시  

회수조항 신설 

 

 

 

 

 

 

 

 



 

 

 

 

 

 

 

 

 

 

 

 

 

 

(이하 생략) 

 

➅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1 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 7 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 

1.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6조제4항, 제5항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이하 생략) 

제 7 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 

1.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제 6 조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 6 조제 5 항, 제 6 항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디딤돌대출 

기금중복 대출 

위반시  

회수조항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 11 조 무주택검증·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포함)의 무주택 또는 소득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 

제 11 조 무주택검증·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포함), 미성년 형제·자매의 

무주택,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 

 

 

 

 

디딤돌대출 

기금중복 대출 

위반시  

회수조항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 17 조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신 설> 

제 17 조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됨이 

확인되는 즉시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 

 

 

 

 

전세피해 결정

취소 및 철회시  

대출금액 회수

하거나  

가산금리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고객 고지 사항- 

1. 본인이 신청일 현재 ‘대출상담 및 신청서’ 및 본 

약정서 제6조에 진술한 소득, 주택보유수 또는 임대차 

현황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 건 담보 주택에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본건 대출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기한이익상실 처리됩니다. 

 

또한,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고객 고지 사항- 

1. 본인이 신청일 현재 ‘대출상담 및 신청서’ 및 본 

약정서 제 6 조에 진술한 소득, 주택보유수,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임대차 현황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 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한날로부터 

1 년 동안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본건 대출은 

제 7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처리됩니다. 

또한,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 년 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디딤돌대출 

기금중복 

대출 위반시 

회수조항  

신설 

 

 


